
소규모펀드소규모펀드소규모펀드소규모펀드 수시공시수시공시수시공시수시공시 (2011.9.22) 
 자본시장법 제 89조, 동 시행령 제 93조 제 3항 제 4호 및 제 5호 등에 따라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(1개월)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. 

 

-  아   래 – 
 

1. 공시사유 발생일:  2011년 9월 20일  
 

2. 공시사항: 
 가: 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 입니다. 
 나. 자본시장법 제 192조 제 1항에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 할 수 있습니다. 
 대상펀드:  아래 펀드 

(단위:원) 펀드명펀드명펀드명펀드명 협회표준코드협회표준코드협회표준코드협회표준코드 원본액원본액원본액원본액 순자산총액순자산총액순자산총액순자산총액 기준가격기준가격기준가격기준가격 비고비고비고비고 
AB 글로벌 성장주 증권 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 종류형 A KR5370926895 

390,811,730  
 

350,819,184  
 

897.67 
 

 

AB 글로벌 성장주 증권 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 종류형 C1 KR5370926903 
102,700,351  

 

91,785,582  
 

893.72 
 

 

AB 글로벌 성장주 증권 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 종류형 I KR5370926911 
125,884,278  

 

113,732,476  
 

903.47 
 

 

AB 글로벌 성장주 증권 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 종류형 C2 KR5370938494 
47,098,027  

 

42,139,068  
 

894.71 
 

 

AB 글로벌 성장주 증권 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 종류형 C3 KR5370938502 
26,933,366  

 

23,409,072  
 

869.15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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